
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3호서식] <개정 2025. 1. 3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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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위와 같이 「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

률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출어등록을 마쳤으므

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       월        일

○○해양경찰서 

○○파출소(출장소) 장
직인

유의사항

 1. 이 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이며,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.

 2. 이 증서를 분실하면 발급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.

 3. 어선 소유자 또는 선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발급기관에 알려야 합니다.

 4. 이 증서는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120g/㎡]


